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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주장을 하였다. 첫째, 다수제 

공식과 비례제 공식을 혼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모두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서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당간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 의석 배분 방식과 

선거구 크기 그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당내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 

명부 유형과 투표 방식 그리고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의석 연동 보상 체

제”는 초과의석을 초래하고 위성정당 출현과 전략적 분할투표를 촉진하여 표의 등가성이라는 선

거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 넷째, 선거구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비례제는 온건한 다당

체를 산출하고, 부분 개방 명부는 의원의 개인 책임성과 정당 결속성을 동시에 촉진하여 대리인 

문제를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

주제어 ┃ 혼합형 선거제도, 완화효과, 초과의석, 위성정당, 온건한 다당제, 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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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혼합형 선거제도 중 의석 연동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혼합형 선거제도의 

일종인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정치권은 양당 지배체제를 산출해 온 병립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했고, 2019년에 4+1 협의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연합이 다당제가 협치를 촉진할 것이라는 명분을 들어 병

립형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위

성정당 출현이라는 문제를 노출하였고,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적용된 21대 총선과 22

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결과

는 병립형 선거제도에서의 의석 배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고, 양당 지배체제는 공

고하게 유지되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은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얼마나 선거제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론적 이해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에서 양당 지배체제가 유지된 이유는 지역구 의석수가 의원정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병립형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이었다.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혼합형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 다당제를 산출하

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바꾸었어야 할 병립형 선거제도의 요소는 지역구 의석과 비

례석의 비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석의 비율을 유지한 채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처음부터 다당제를 산출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 출현을 촉진하고 다당제 산출에 실패하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2년부

터 2023년 사이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14건에 달했고, 이들 중 11건이 혼

합형 선거제도 개혁안이었다. 11건의 혼합형 선거제도 발의안 중 병립형 선거제도를 

제안한 법안은 1건에 불과했고, 연동형과 준연동형 제도를 제안한 법안이 각각 2건

과 8건에 달했다. 그러나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분할투표나 위성정당 출현과 같은 연동형 선거제도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연동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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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허석재 2023; Golosov 2013).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분명하게 갈라진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모두 지닌 “일거양득”(the best of both worlds) 체

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Shugart 2001), 미국정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거제도가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가장 바

람직한 제도로 연동형 선거제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Carey et al. 2013). 그

러나 털락(Tullock 1998)은 뉴질랜드, 러시아, 이탈리아가 최근 독일 제도를 모방한 

“기괴한 혼종(bizarre hybrid)”을 도입했다고 비판했고(Monroe 2003에서 재인용), 

먼로(Monroe 2003)는 다수제와 비례제가 일관성 없이 섞여 있는 “곤죽”(mush)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일거양실”(the worst of 

both worlds)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복슬러(Bochsler 2012)는 연

동형 선거제도를 “정직한 사람만을 위한 준비례적 선거제도”(quasi-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only for honest men)라 폄하했다.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연동형 선거

제도를 폐지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

원이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14개 법안 중 11개 법안이 혼합형 선거

제도일 정도로 한국 정치권은 혼합형 선거제도를 선호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혼합형 선거제도가 과연 일거양득 체제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

의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례제보다 혼합형 선거제도가 과연 더 나은 

제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혼합형 선거제도가 다수제 공식과 

비례제 공식이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한다는 슈거트(Shugart 2001)의 주장

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여섯 종류의 혼합형 선거제도

가 발휘하는 완화효과를 당간 차원 및 당내 차원에서 비교한다. 본 논문은 또한 완화

효과라는 규범적 가치를 선거제도 비교를 위한 준거 틀로 사용하는 슈거트 접근법을 

비판하고, 양당 지배체제가 초래하는 적대 정치의 해소와 대리인 문제 억제를 한국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규범적 가치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규범적 가치 실현

에 유리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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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기

존연구의 이론적 평가와 완화효과에 대한 경험 연구를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완화효과를 발휘한다는 슈거트(Shugart 2001)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를 비교한다. VI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주요 쟁점

들을 제시하고 “의석 연동 보상”(seat linkage compensation) 체제에 내재하는 제

도적 결함을 분석한다. V장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선거제도 개혁 법안들의 당

간 차원 및 당내 차원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VI장

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다.

Ⅱ.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정치적 효과

혼합형 선거제도란 서로 다른 “선거 공식(electoral formulas)”을 조합하여 의원

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Massicotte and Blais 1999). 혼합형 선거제도는 주

로 단순다수제나 절대다수제와 같은 다수제 공식과 명부 비례제와 같은 비례제 공식

을 조합한다. 혼합형 선거제도가 주로 다수제와 비례제 공식을 조합하는 이유는 다수

제 공식과 비례제 공식이 서로 배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제 공

식은 불(不)비례적인 의석 배분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후보와 선거구민을 밀접

하게 연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비례제에서는 의석 배분이 비례적으

로 이루어지나 후보와 선거구민 간의 연계가 약하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와 비례제를 조합하면 단순다수제와 비례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Shugart 2001). 레이파트(Lijphart 1984)는 단순다수제와 비례제를 조합

하면 “두 선거제도의 장점(advantages of both)”을 모두 지닌 일거양득의 선거제도

가 탄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슈거트(Shugart 2001)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조합

한 일거양득 체제로 작동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슈거트에 의하

면,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는 “당간 차원(interparty dimension)”과 “당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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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party dimension)”에서 효율적인 체제이다. 당간 차원에서 효율적인 체제에

서는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정당이 정부를 형성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측

할 수 있고, 다수가 선택한 정당이 정부를 형성한다. 당간 차원의 양극단에는 양당 

체제를 산출하는 “단순다수(pluralitarian)” 체제와 파편화된 정당체제를 산출하는 

“초대표(hyper-representative)” 체제가 놓여있다. 당내 차원에서 효율적인 체제에

서 의원은 강한 “지역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며 정

당은 “국가정책 대표(national policy representation)”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당내 차원의 양극단에는 개개 의원이 사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유권자에 후원

적 특혜를 제공하는 “초개인주의적(hyper-personalistic)” 체제와 당지도부가 후보

를 장악하는 “초중앙집중적(hyper-centralized)” 체제가 놓여있다. 슈거트에 의하

면,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의 양극단에 놓여있는 선거제도가 초래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하는(moderating)”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혼합형 선거제도에는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조합하기 때문에 얻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단점이 있다(문우진 2019). 첫째, 지역대표와 직능

대표는 각각 서로 다른 집단을 대표하므로 이들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둘째, 의원

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혼합형 선거제

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기 때

문에 지역구 의석에 비례석을 추가하게 되어 의원정수가 지나치게 늘어난다. 셋째, 

혼합형 선거제도는 중복 출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복 출마가 가능하면 지역구에

서 패배한 후보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므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지

도부가 자신과 측근 의원들의 의석 유지를 위해 중복 출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전술한 단점들은 모든 혼합형 선거제도가 공유하는 반면, 연동형 선거제도는 고유

한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동형 선거제도는 초과의석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지역구 의석수에 비해 비례석 수가 적을수록 초과의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

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연동형 선거제도의 장점인 비례성 제고의 효과는 미약해진

다. 둘째,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

들면, 지역구 선거에서 초래되는 불비례적 의석 배분을 교정하기 위해 설계된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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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셋째, 위성정당을 만든 모(母)정당 후보와 위성정당

에 전략적 분할투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표는 군소정당 후보와 군소정당에 일괄 투표

를 행사한 유권자의 표보다 두 배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선거

제도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단순다수제와 비례제의 단점을 완화

하는 효과가 충분하다면, 혼합형 선거제도를 단순다수제나 비례제보다 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형 선거제도가 당간 차원 효율성을 증진하는 완

화효과를 가진다는 슈거트의 주장은 일부 경험 연구에서 뒷받침되었다. 동유럽 국가

에서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 결과를 분석한 코스타니노바

(Kostadinova 2002)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산출하는 정당체제가 단순다수제보다는 

더 파편화된 반면 비례제보다는 덜 파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다수

의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완화효과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단

순다수제 요소가 정당 체제의 파편화를 억제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990년대 초

반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동유럽 국가의 선거 결과는 다수제 요소보다 비례제 

요소가 정당의 수를 더 감소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irch 2000). 혼합형 선거제

도를 채택한 이탈리아에서는 지역구가 “비례화(proportionalized)” 되면서 정당 체

제의 파편화가 더 심해졌다(D’Alimonte 2001). 볼리비아에서는 지역구 선거가 정당 

체제를 더 파편화시켰고(Mayorga 2001), 러시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당

선자가 급증하였다(Moser 2001).

다수의 경험 연구는 또한 혼합형 선거제도가 당내 차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슈거

트(Shugart 200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들 연구는 혼합형 선

거제도가 지역구 의원의 개인주의적 행태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파적인 행태를 완화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비례제를 대체한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이 이탈리아 의원과 지역구민과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았다(Katz 

2006). 다른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행태를 평균

화시킨다는 예측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후보 중심적인 선거제도의 경험을 가진 뉴질

랜드나 일본에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자 비례대표 의원의 개인주의 성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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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졌다(Reed and Thies 2001). 초중앙집중적 선거제도의 경험을 가진 베네수엘

라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정파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다(Kulishech and Crisp 2001).

Ⅲ. 혼합형 선거제도 당간 및 당내 차원 특징 비교분석

슈거트(Shugart 2001)에 의하면,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수제와 비례제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하므로 다수제와 비례제에 비해 당간 차원과 당내 차

원에서 더 효율적인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다양한 혼합형 선거제도에는 다수제와 비

례제 공식을 조합했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제도적 특징과 그

에 따른 장단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혼합형 선거제도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

고 이를 다른 선거제도와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선거제도 간 비교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가 가진 고유한 장단점에 따라 혼합형 

선거제도와 다른 선거제도와의 상대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가진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두 종류의 선거 공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호독립적인 체

제와 두 종류의 선거 공식이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상호의존적인 체제로 구분된다

(Massicotte and Blais 1999). 상호독립적인 체제에서 다수제 공식과 비례제 공식

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다수제 공식에서 초래되는 불비례적인 결과가 비례

제 공식을 통해 보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독립적인 체제는 상호의존적인 체제에 

비해 비례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인 체제는 다수제 공식에

서 의석 확보가 어려운 군소정당에 정당 득표율만큼의 비례석을 배분해 준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체제는 상호독립적인 체제보다 비례성이 높다. 그러나 상호의존적인 

체제 중 1인 2표 “교정(correction)” 체제는 두 선거 공식을 연계하기 때문에 초래되

는 전략적 분할투표나 위성정당의 출현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이럴 경우, 상호의

존적인 체제가 추구하는 비례적인 의석 배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교정 체제는 하위선거구의 다수제 공식에서 초래된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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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선거구의 비례제 공식을 통해 보완한다. 한국에서 연동형이라고 불리는 교정 체

제는 “보상 체제(compensatory system)”로도 불리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

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못 얻었을 때 “부족분을 채워주는(top-up)” 배분 방식을 채택

한다(Massicotte and Blais 1999, 353). 교정 체제에는 “의석 연동 보상(seat linkage 

compensation)” 체제와 “득표 연동 보상(vote linkage compensation)” 체제가 

포함된다. 의석 연동 보상 체제에 연동형 제도, 준연동형 제도 및 의석 추가 제도가 

포함되고, 득표 연동 보상 체제에 “가표 이양(positive vote transfer)” 제도와 “감표 

이양(negative vote transfer)” 제도가 포함된다.

1. 의석 연동 보상 체제

의석 연동 보상 체제는 독일, 뉴질랜드, 알바니아, 볼리비아에서 사용된 연동형 선

거제도와 21대 총선 이후 한국에서 사용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의석 연동 보상 체제는 영국의 런던, 스코틀랜드, 웨일즈 의회가 채택한 의석 추가 

제도(AMS: additional member system)이다. 의석 연동 보상 체제는 지역구 선거

에서 발생한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군소정당에 비례석을 채워준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

큼의 의석을 정당에 배분하므로 비례제 공식에 속한다. 주요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확보한 의석에 비례석을 추가한 의석의 비율이 정당 득표율과 부합할 수 있도록 

비례석을 배분받는다. 이에 반해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군소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비례석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의

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한 정당이 있으면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이 초래된다. 

연동형 제도에서의 의석 배분 방식을 <표 1>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이 70석이고 비례석이 30석인 선거제도에서 정당표의 43%를 얻은 정당 A는 의

원정수 100명의 43%에 해당하는 43석을 얻을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정당 A는 54

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했으므로, 정당 A는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11

석을 더 얻었다. 이럴 경우, 연동형 선거제도는 정당 A가 지역구에서 얻은 54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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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정해 준다. 따라서 정당 A는 득표율에 비해 11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얻게 된

다. <표 1>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 D 역시 초과의

석을 얻는다. 정당 D는 3%를 득표했으므로 3석을 얻을 자격이 있으나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으므로 초과의석을 2석 얻는다. 초과의석을 얻은 정당이 있는 경우, 이들

은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므로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이 초래된다. 

<표 1>의 예에서 연동형 제도의 불비례성(GI: Gallagher Index)은 5%로 계산된다. 

<표 1> 세 교정형 선거제도와 병립형 선거제도에서의 의석 배분 결과

선거결과

선거제도

정당 정당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합

정당 득표율 43.0% 41.0% 13.0% 3.0% 100.0%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의석 비율)

54

(77.1%)

11

(15.7%)

0

(0.0%)

5

(7.1%)

70

(100.0%)

연동형 제도

GI: 5.0%

비례석 0 30 13 0 43 

전체 의석수 54 41 13 5 113 

초과 의석수 11 0 0 2 13 

의석 비율 47.8% 36.3% 11.5% 4.4% 100.0%

보정 의석

연동형 제도

GI: 0.0%

비례석 18 57 22 0 97 

전체 의석수 72 68 22 5 167 

초과 의석수 11 0 0 2 13 

보정 의석수 18 27 9 0 54 

의석 비율 43.0% 41.0% 13.0% 3.0% 100.0%

의석추가

제도 (AMS)

GI: 10.8%

비례석 0 20 10 0 30 

전체 의석수 54 31 10 5 100 

의석 비율 54.0% 31.0% 10.0% 5.0% 100.0%

병립형 선거제도

GI: 22.1%

비례석 13 12 4 1 30 

전체 의석수 67 23 4 6 100 

의석 비율 66.9% 23.3% 3.9% 5.9% 100.0%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초래되는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은 

2013년 선거에 “보정 의석(leveling seats)” 제도를 도입했다. <표 1>의 연동형 제도

에서의 의석 배분 결과를 보면, 43%를 득표한 정당 A는 의원정수의 47.8%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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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4석을 얻었다. 이럴 경우, 초과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들에 보정 의석을 나눠주

면, 정당 A의 의석률이 43%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정당 A가 얻은 54석이 전체 

의석의 43%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가 최소 126석(=54석/43%)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정당 D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도록 의원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정당 D

는 3%만 득표했음에도 의원정수의 4.4%에 해당하는 5석을 얻었다. 정당 D가 얻은 

5석이 의원정수의 3%가 되려면 의원정수가 최소 167석(=5석/3%)은 되어야 한다. 

의원정수를 126석으로 늘리면 정당 A는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얻게 되나, 정당 D는 

여전히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얻는다. 의원정수를 167석으로 늘리면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얻게 되어, 불비례성이 0%인 의석 배분이 완료된다. 

의석 추가 제도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의석 

추가 제도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수를 지역구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각 정당이 

얻은 의석 1석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계산한 후, 1석당 득표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의석을 1석씩 배분한다. 이 방식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지역구 의석에 1

을 더한 수도 커지므로, 득표수를 더 큰 수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많

이 얻은 정당일수록, 1석당 득표수가 감소하게 되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작아진다. 

<표 1>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당 A가 얻은 43만 표를 55로 나눈 값은 7818.2

이다. 이는 정당 A에 1석의 비례석을 추가해서 정당 A가 55석의 의석을 얻게 되면, 

정당 A의 1석에 해당하는 득표가 7818.2표라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당

들의 지역구 의석에 비례석을 추가하여 1석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계산한다. 정당 B

에 비례석 1석을 추가하면, 정당 B의 1석에 해당하는 득표수는 41만 표를 12로 나눈 

34,166.7표이다. 정당 C에 비례석 1석을 추가하면, 정당 C의 1석당 득표수는 13만 

표를 1로 나눈 130,000.0표이며, 정당 D의 1석당 득표수는 3만 표를 6으로 나눈 

5000.0표이다. 이 단계에서 1석당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정당 C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례석의 첫 번째 의석은 정당 C에 할당한다. 정당 C에 1석의 

비례석을 할당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정당 C에 1석의 비례석을 더 추가하고, 비례석

을 배분받지 못한 나머지 정당은 비례석을 1석 추가할 때 산출되는 1석당 득표수를 

비교해서 두 번째 비례석을 배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비례석이 소진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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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석을 1석씩 배분해 나간다.

의석 추가 제도는 연동형 선거제도에 비해 비례성이 낮다. <표 1>의 예에서 의석 

추가 제도에서 산출된 의석 배분 결과의 불비례성은 10.8%로, 불비례성이 5.0%인 

연동형 선거제도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석 추가 제도

가 교정형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선거제도에 비해 교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비례성이 22.1%에 달한 병립형 선거제도에 비해 의석 추

가 제도는 불비례성을 두 배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석 추가 제도는 

초과의석을 초래하지 않으나 위성정당 출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주요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위성정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0석이므로 위성정당의 표를 낮은 

수로 나누게 된다. 이럴 경우, 모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고, 모정당의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다른 정당보다 비례석을 먼저 할당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이익이다.

2. 득표 연동 보상 체제

득표 연동 보상 체제는 지역구 경쟁력이 약한 정당에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를 

이양해 주는 가표 이양 제도와 지역구 경쟁력이 강한 정당의 지역구 표 일부를 차감

하는 감표 이양 제도로 분류된다. 루마니아와 레소토에서 사용하는 혼합 단기 투표

(MSV: mixed-single vote) 제도와 헝가리가 도입한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MBTV: 

mixed ballot transferable vote) 제도는 가표 이양 제도에 속한다. 1994년에서 

2001년 사이 이탈리아 하원 선거에서 사용된 “차감제(scorporo)”는 대표적인 감표 

이양 제도다.

루마니아의 혼합 단기 투표제는 334개의 소선거구를 행정구역에 따라 묶어 최소 

4명에서 최대 28명을 선발하는 43개의 상위선거구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

보에 1표만 행사하고, 지역구 의석은 과반을 득표한 후보에게 배분된다. 루마니아의 

혼합 단기 투표제에서는 정당 명부가 따로 없으므로,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들의 표를 

정당별로 합산해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다. 이처럼 산출된 정당 득표율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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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위선거구에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상위선거구 수준에서 각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가 정해지면, 각 정당은 지

역구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 명부를 따로 내지 않는 루마니아의 혼합 단기 투표제와 달리, 2012년에 레소

토가 도입한 혼합 단기 투표제에서는 폐쇄 명부를 이용해서 40인의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한다. 레소토에서는 120곳의 지역구에서 후보에게 행사한 표를 정당별로 

합산하여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해서 40석의 전국구 보정 의석을 배분

한다. 레소토에서는 지역구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정당은 비례석을 배분받

지 못한다. 

지역구에서 패한 후보에 행사한 표가 사표가 되는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당선 가

능성이 없는 군소정당 후보를 선호하는 유권자가 사표 방지를 위해 차선의 주요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다. 이에 반해 혼합 단기 투표제에서는 낙선 후보에게 행

사한 표가 합산되어 정당 득표율을 결정하므로, 군소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혼합 단기 투표제는 군소정당 후보 지지자가 차선의 주요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 동기를 억제한다. 혼합 단기 투표제는 병립형 선거제도에 비해 비례성이 

높은 의석 배분 결과를 초래한다. 루마니아의 2008년과 2012년 하원 선거에서 초래

된 불비례성은 각각 3.33%와 6.20%로 나타났다(Gandrud 2015). 보정 의석 혼합 

단기 투표제를 사용한 레소토에서는 2012년 하원 선거에서 초래된 불비례성이 

0.9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andrud 2015).

레소토에서 사용된 1인 1표제 혼합 단기 투표제는 2001년에 위헌 판정을 받은 한

국의 병립형 선거제도와 같은 논란에 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병립형 선거

제도가 단순다수제와 함께 비례제를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1인 1표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지역

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후보에게 행

사한 표를 정당별로 합산하여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해서 전국구 비례

석을 배분하는 레소토 선거제도는 위헌 판정을 받은 한국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

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 사용된 1인 1표제 혼합 단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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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와 다르

다. 루마니아에서 후보 표를 이용해서 정당 득표율을 산출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후보

를 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비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이다.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는 데 필요한 표를 초과하는 잉여표와 낙선자의 표는 이들이 

소속된 정당 명부에 행사한 표와 합산된다(Bochsler 2014; Difford 2022).1) 헝가

리에서 채택한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는 지역구 당선자의 잉여표를 명부 표에 

합산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보가 많은 정당일수록 더 많은 비

례석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구 승리를 통해 이미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당선자

의 잉여표를 추가해 주는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의 의석 배분 방식 때문에, 혼합

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는 혼합형 다수제(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로 

분류된다(Ferrara and Herron 2005; Renwick 2012).2)

의석 연동 보상 체제와 달리,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는 전략적 투표나 위성

정당 창당을 통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어렵다(Bochsler 2014, 114). 위성정당을 

내지 않는 정당은 명부 표와 지역구 당선자의 잉여표와 낙선자 표를 합산하여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다. 반면 위성정당을 내는 모정당은 지역구 당선자의 잉여표와 낙선

자 표를 합한 표를 얻고,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 행사한 명부 표를 얻는다. 정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았을 때 얻는 명부 표와 위성정당을 냈을 때 위성정당이 얻는 명

부 표가 같다고 가정하면, 위성정당을 내지 않은 정당의 명부 표와 지역구 후보로부

터 이양받은 표를 합한 정당 표는 위성정당을 낸 모정당의 지역구 후보로부터 이양받

은 표와 위성정당이 얻은 명부 표를 합한 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

어도 더 많은 표를 얻기 어렵다. 헝가리가 다른 신생 민주주의와 달리 혼합형 선거제

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는 전략적 

1) 당선 후보의 잉여표는 당선 후보가 얻은 표에서 석패 후보가 얻은 표에 1표를 더하여 뺀 값이다. 

당선 후보가 얻은 표와 석패 후보가 얻은 표를 각각 와 로 표기하면, 당선 후보의 잉여표는 

이다. 

2) 2022년 총선에서 Fidesz-KDNP 연합은 54.13%의 정당 득표율로 67.8%의 의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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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전략적으로 왜곡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이다(Bochsler 

2014, 114).

차감제(scorporo)는 한 정당이 얻은 명부 표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이 

얻은 표를 뺀 후 당선자들의 잉여표를 더해서 정당표를 계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비례석을 배분한다(Bochsler 2014, 124). 달리 말하면, 각 지역구의 당선자와 경합

한 석패 후보가 얻은 표에 1표를 더한 표를 당선자의 정당 명부 표에서 차감한다

(Golosov 2013, 323). 예컨대, 지역구 당선자가 10,000표를 얻었고 석패 후보가 

7,000표를 얻었으면 당선자와 연계된 정당 명부 표에서 7,001표를 차감한다. 이러

한 의석 배분을 모든 지역구에 적용해야 하므로, 차감제의 의석 배분 방식을 수식으

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수식(1)에서  와 는 각각 개의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 가 얻은 정당 표와 

명부 표를 나타내고, 와 는 각각 지역구 에서 승리한 정당 의 후보가 얻은 

표와 이 후보와 경쟁해서 석패한 후보의 표를 나타낸다. 위 수식에서     

는 지역구 에서 승리한 정당 의 후보가 얻은 잉여표를 나타낸다. 이 방식에서는 

지역구 경쟁력이 강한 정당의 명부 표에서 석패 후보들의 표를 모두 제거한 후 정당 

득표율을 계산하므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득표율은 명부 득표율보

다 낮아진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보가 많은 정당일수록, 명부 

표에서 차감하는 석패 후보들의 표가 감소한다. 지역구 승리를 통해 많은 의석을 확

보한 정당에 당선자의 잉여표를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

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일수록 더 적은 표를 차감하는 차감제

(scorporo)는 비례제에 비해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 결과를 초래한다. 

가표 이양 제도와 달리 차감제는 위성정당 출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Golosov 2013). 차감제를 채택한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위성정당과 유사한 “미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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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decoy list)가 등장하였다. 지역구 경쟁력이 강한 정당이 명부 표가 차감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미끼명부를 만들어 후보들과 연계하면 모정당 명부 표는 차감되지 

않고 미끼명부 표가 차감된다.3) 2001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자유의 집(the House 

of Freedoms) 정당 연합과 올리브나무(Olive Tree) 정당 연합은 각각 “차감제 폐지

(Abolizione Scorporo)”와 “새로운 국가(Paese Nuovo)”라는 미끼명부를 만들었

다. 두 명부는 전체 명부투표의 0.2%밖에 얻지 못했으나 두 유인 명부에 연계된 지역

구 후보는 475석 중 360석을 얻었다. 두 정당 연합에 속한 정당들은 지역구 표가 

자신의 명부 표에서 차감되지 않고 미끼명부 표에서 차감되므로, 다수의 비례석을 확

보할 수 있었다. 

3. 혼합형 선거제도 비교

슈거트(Shugart 2001)에 의하면,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간 차원에서 양당제를 산

출하는 단순다수 체제와 파편화된 정당체제를 산출하는 초대표 체제의 효과를 완화

한다. 혼합형 선거제도가 이러한 효과를 가진다면,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나치게 비례

적이지도 않고 불비례적이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선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초래되는 불비례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가 가진 완화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는 여섯 종류의 혼합형 선거제도의 제도적 요소와 이들을 사용한 국가에서 

초래된 불비례성을 보여준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은 

불비례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구에서 초래된 불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보완해 주지 않는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석 수가 줄어들수록 불비례적인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비례석 수가 적을수록 초과의석 발생 가

능성이 증가하므로 불비례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로 다른 혼합

형 선거제도를 비교할 때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3)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모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반면, 차감제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모정당이 내고 지역구 후보는 미끼명부에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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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혼합형 선거제도 비교

혼합형 선거제도

병립형 연동형 AMS MSV MBTV 차감제

국가 리투아니아 독일 웨일즈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분석 연도
2004

-2008

1998

-2005

2007

-2016

2008

-2012

1998

-2010

1994

-1996

선거 횟수 3회 3회 3회 2회 4회 2회

하위 선거구 공식 다수제
단순 

다수제

단순

다수제
다수제 다수제

단순

다수제

상위 선거구 공식
비례제

Hare

비례제

D’Hondt

비례제

D’Hondt

비례제

Hare

비례제

Droop

비례제

Hare

의원정수 141 598 40 334 386 630

지역구:비례석 70:71 299:299 20:20 334:0 176:152 475:155

봉쇄조항 0% 5% 0% 0% 5% 4%

하위선거구 수 70 299 20 334 176 475

상위 선거구 크기 71 299 4 평균 7.8 평균 7.6 155

상위 선거구 수 1 1 5 43 20 1

불비례성 8.42% 3.76% 11.59% 4.76% 8.75% 7.36%

하위선거구 명부

(개인주의 순위)

폐쇄 

(7/12)

폐쇄

(7/12)

폐쇄

(7/12)

폐쇄

(7/12)

폐쇄

(7/12)

폐쇄

(7/12)

상위선거구 명부

(개인주의 순위)

개방

(3/12)

폐쇄

(11/12)

폐쇄

(11/12)

개방

(3/12)

폐쇄

(11/12)

폐쇄

(11/12)

초과의석 확률 없음 높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성정당 확률 없음 높음 높음 없음 없음 높음

출처: 선거제도: Pilet et al. (2016), 불비례성: Gandrud (2015). 웨일즈의 불비례성은 아래 링크의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하였음.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Wale(검색일: 2024.12.20).

<표 2>는 병립형, 연동형, 의석 추가 제도, 혼합명부 이양식 투표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이 1:1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루마니아

의 혼합 단기 투표는 과반 득표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의 표를 상위선거구로 이양해서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과반 득표 당선자의 수가 

줄어들수록,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의석수는 증가한다. 이탈리아 차감제는 지역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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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비례석의 3배가 넘으나 차감제를 사용하는 다른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이탈리아

를 비교 대상으로 포함했다. 

먼저 당간 차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동형 제도가 가장 비례적인 의석 배분 결과

를 산출했고, 혼합 단기 투표가 두 번째로 비례적인 결과를 산출했다. 혼합명부 이양

식 투표 제도는 병립형과 비슷한 결과를 산출했고, 의석 추가 제도가 비례성이 가장 

낮은 결과를 산출했다. 여섯 종류의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불비례성이 단순다수제가 

초래하는 불비례성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1970년 

이후 실시된 10번의 선거에서 초래된 불비례성의 평균은 14.52%로 계산되었다. 따

라서 영국의 단순다수제가 초래하는 불비례성과 초비례제가 초래할 0%에 가까운 불

비례성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불비례성은 7.2%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병립형 선거제도와 혼합명

부 이양식 투표 제도 그리고 차감제가 이와 비슷한 수준의 불비례적인 결과를 산출한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세 선거제도가 단순다수 체제와 초비례적인 체

제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과의 중간 정도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불

비례성이 3.76%에 불과한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는 초비례적인 체제에 더 가깝다. 

<표 2>의 결과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단순다수 체제와 초비례적인 체제가 초래하는 

결과를 완화한다는 슈거트(Shugart 2001)의 주장이 엄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당간 차원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초비례적인 체제 수준의 불비례성을 초래한 반면, 의석 

추가 제도는 다수제 체제 수준의 불비례성을 초래했다.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내 차원에서의 극단적인 결과를 어떻게 완화하는

가? 슈거트(Shugart 2001)는 당내 차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 변수를 제안하

였다. 첫째, “명부(ballot)” 변수는 정당 명부의 “개방성(accessibility)”을 측정한다. 

정당 지도부가 당내 후보 선발 과정과 명부 순위 결정 과정을 폐쇄적으로 주도하면 

정파적인 후보가 산출되는 반면, 일반 유권자도 두 과정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

면 개인주의적인 후보가 산출된다. 둘째, “투표(vote)” 변수는 투표 방식과 집계 방식

을 측정한다. 유권자가 정당 명부에만 투표할 수 있으면 정파적인 후보가 산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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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행사한 표가 정당 표로 집계되지 않고 후보 표로만 사용되면 개인주의적인 

후보가 산출된다. 셋째, “선거구(district)” 변수는 투표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

내 차원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정당투표 방식과 후보투표 

방식은 각각 정파적인 후보와 개인주의적인 후보를 산출한다.

슈거트(Shugart 2001)는 세 변수를 이용해서 선거제도를 후보 중심적인 정도에 

따라 12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는 후보 중심적인 선거제도의 1순위로 매겨졌고, 소수의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폐쇄 명부 비례제는 12순위로 평가되었다. 슈거트는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단순다수제를 7순위로 측정하였고, 개방 명부 비례제와 폐쇄 명부 

비례제를 각각 3순위와 11순위로 평가하였다. 

<표 2>는 6개 국가의 상·하위 선거구 명부 유형과 개인주의적 후보 선발 정도를 

보여준다. 6개 국가 모두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폐쇄적으로 공천하였다. 6개 국가 

중 4개 국가가 상위선거구에서 폐쇄 명부를 이용한 반면, 리투아니아는 개방 명부를 

이용했다. 루마니아의 혼합 단기 투표 제도는 정당 명부를 따로 제시하지 않지만, 유

권자가 상위선거구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지역구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순에 따라 상위선거구 의석을 배분받

는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개방 명부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상위선거구 후보의 순위

를 결정한다. 이에 반해 레소토는 폐쇄 명부를 사용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므

로, 루마니아와 레소토는 모두 혼합 단기 투표 제도를 채택했으나 두 국가의 당내 

차원 특성은 서로 같지 않다.

슈거트(Shugart 2001)에 의하면, 혼합형 선거제도가 당내 차원의 극단적인 결과

를 완화하는 효과는 지역 대표성에 충실한 지역구 의원과 공공정책 수립 동기가 강한 

비례대표 의원이 조합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시각에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를 통해 당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 

30개 유럽 국가에서 채택한 선거제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Pilet et al. 2016), 

이러한 조합을 채택한 혼합형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2>가 보여주듯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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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웨일즈, 헝가리와 이탈리아는 상·하위 선거구 후보 모두 정당 중심적인 방식으로 

선발하였다.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는 슈거트 이론과 반대로 정당이 하위선거구 후

보를 결정하고 유권자가 상위선거구의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슈거트(Shugart 2001)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일거양득 체제로 높게 평가했다. 그

러나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를 비교한 이 장의 분석에 의하면, 선거제도의 다양

한 구성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서 극단적인 결과

를 완화하는 혼합형 제도가 산출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혼합형 제도

가 산출될 수도 있다.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는 당간 차원에서 비례제 공식과 더 

가깝고, 독일, 웨일즈, 헝가리와 이탈리아의 선거제도는 당내 차원에서 중압 집중적 

체제와 더 가깝다는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서로 이질적인 두 종류의 의원을 혼합한다

고 해서 완화효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당간 차원에서의 완화효

과는 의석 배분 방식과 선거구 크기 및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

며, 당내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 명부 유형과 투표 방식 및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달라

진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극단적인 선거제도가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

서 초래하는 결과를 완화하는 것이라면, 혼합형 선거제도에 국한될 필요 없이 선거제

도 구성 요소들의 어떠한 조합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Ⅳ.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

III장에서는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를 비교하였다. 그러

나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서 중간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선거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슈거트(Shugart 2001)의 시각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다수 지배의 원리와 소수 보호의 원리가 상충하며, 국가에 따라 두 규범적 원리 중 

하나가 더 중시될 수 있다. 예컨대, 인종적·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국

가에서는 다수 지배 원리보다 소수 보호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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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비례제가 적합할 수 있다(문우

진 2021). 따라서 당간 차원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국가 

구성원의 특성에 달라질 수 있다. 

당내 차원의 중간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선거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슈거트의 

주장 역시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 지역대표 기능과 국가정책 대표 기능의 중간지점이 

바람직하다는 슈거트의 주장은 두 기능이 대칭적으로 중요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문우진 2019). 그러나 지방의원이 지역대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정책 대변 기능을 촉진하는 선거제도가 바람직할 수 있

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책 대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정책 

대변 기능을 촉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문우진 2019).

캐리 등(Carey et al. 2013)은 미국정치학회원을 상대로 선거제도가 추구해야 할 

규범적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아홉 규범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응답자 점수의 평균은 ① 개인 책임성(individual accountability), ② 정부 안정성

(stable government), ③ 비례 대표성(proportional representation), ④ 결정적 

결과(decisive outcome), ⑤ 소수 대표성(minority group representation), ⑥ 중

위투표자 정책 결과(median voter policy outcome), ⑦ 정당 결속성(political 

party cohesiveness), ⑧ 여성 대표성(women’s representation), ⑨ 일당 정부

(single-party government)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캐리 등의 연구는 학자들이 

완화효과를 선거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일부 학자들은 다수제가 산출하는 정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

였고, 다른 학자들은 비례제가 산출하는 비례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슈거트(Shugart 2001)는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결함을 비교 기준에 포

함하지 않았다. I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석 추가 제도와 차감제는 위성정당 출

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연동형 선거제도는 위성정당 출현과 초과의석 발생이라는 두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석 연동 

보상 체제의 생존 비율을 낮춘다(Golosov 2013). 1970년대에 혼합형 선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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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를 연동형 선거제도가 차지했다면, 그 비율은 2010년대에 28.8%까지 줄어들

었다. 반대로 병립형 선거제도의 비율은 1970년대의 33.3%에서 2010년대의 71.2%

까지 증가하였다(허석재 2023). 그렇다면 연동형 선거제도의 제도적 결함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가?

1) 연동형 선거제도와 초과의석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경쟁력이 강한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지역

구 의석을 얻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초과의석이 많이 발생할수록 연동형 선

거제도가 추구하는 비례성이라는 규범적 가치는 훼손된다.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

성은 지역구 의석수에 비해 비례석의 비율이 높을수록 줄어든다. 초과의석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아래 수식에서 과 는 각각 비

례대표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정수다. 는 정당 가 얻은 지역구 의석수가 지역구 

의원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는 정당 득표율이다. 

  


  for   (2)

위 수식에 의하면, 지역구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클수록, 더 많은 비례석이 

필요하다. 위 수식을 충족하는 값은 정당들의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에 따라 결정

되므로,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을 선거제도를 사전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지역구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 차이의 최댓값에 대한 경험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위 수식은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을 비례석 수를 추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컨

대, 한 국가에서 지역구에 강한 주요 정당이 정당 득표율의 최대 2배 정도의 지역구 

의석률을 얻었다면, 이 정당이 초과의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

구 의원정수만큼의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필요하다. 

초과의석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뉴질랜드는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뉴질랜드의 연

동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석을 각각 72석과 48석으로 구성하였다.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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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뉴질랜드에서 1996년 총선부터 사용된 이후, 초과의석은 2005년, 2011년, 

2014년 총선에서 1석씩 발생했고, 2008년과 2023년 총선에서 2석씩 발생했다. 뉴

질랜드와 같이 초과의석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 초과의석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

과를 다수제의 불비례성 교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과의

석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수제의 불비례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취

지는 퇴색된다. 

2013년 총선까지 초과의석을 인정한 독일은 2002년, 2005년, 2009년, 2013년 

총선에서 초과의석이 각각 5석, 16석, 24석, 33석까지 발생하자, 초과의석이 비례적

인 의석 배분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에 보정 의석 연동형 제

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7년과 2021년 총선에서 초과의석과 보정 의석의 합이 

각각 111석과 138석에 달하게 되었다. 독일과 같이 초과의석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

에서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식(2)에 따라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럴 경우, 의원정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해서 독일은 2023

년에 의원정수를 630석으로 고정한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초과

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 승리 후보 중 득표가 적은 순으로 초과의석 수만큼의 

후보를 탈락시킨다. 

한국에서 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초과의석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21

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정당 득표율보다 매우 높

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의 64.4%를 얻었고 33.4%

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이 각각 

63.4%와 26.7%였다. 이러한 결과를 위 수식에 적용하면,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

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21대 총선에서 비례석이 235석 필요하고, 

22대 총선에서는 349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소선거구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에 큰 차이가 나는 국가에서 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초과의석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해서 소선거구 의석수 이상의 비례석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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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분할투표와 위성정당 출현

의석 연동 보상 체제의 역설은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기 위해 만든 의석 배분 

방식이 오히려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이 위성정당

을 만들고 지지자들에게 전략적 분할투표를 하도록 지시할 경우, 연동형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동형 선거제도의 보상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킨다”(Bochsler 2012, 403). 복슬러(Bochsler 2012, 405)는 

전략적 분할투표를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군소정당 지지자가 비례대표 선

거에서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차선 후보를 지

지하는 “전통적(conventional)” 분할투표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지역구

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구 선거에서 지

지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지지 정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은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연합 동기 (coalition- 

driven)” 분할투표이다. 연합 동기 분할투표는 연동형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도 나타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정당 표를 정의당에 행사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지역구에 강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의 의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집합적(collective)” 분할투표이

다. 이는 주로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나타난다.

세 종류의 분할투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 분할투표는 유권

자가 행사하는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한다. 즉 전통적 분할투표

는 “평등한 투표권”을 위해 행사된다(Bochsler, 2012). 연합 동기 분할투표는 지지 

정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띈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기 위한 의도로 행사된다. 

즉 연합 동기 분할투표는 “평등한 대표성”을 위해 행사된다(Bochsler, 2012). 그러

나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에 투표하는 “집합적(collective)” 분할투표는 지지 

정당을 과대 대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다(Bochsler, 2012).

집합적 분할투표는 선거제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의 등가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 두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여부에 따라 유권자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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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 첫째, 지역구에 강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경

우, 유권자가 지역구에 강한 정당의 후보와 정당에 일괄 투표를 하면 후보 투표는 

지지 정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에 기여하나 정당 표는 사표가 된다. 둘째, 유권자가 

지역구에 약한 군소정당의 후보와 정당에 일괄 투표를 하면 정당 표는 지지 정당의 

비례석 확보를 도와주나 후보 표는 사표가 된다. 셋째, 유권자가 지역구에 강한 지지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지지 정당과 가까운 군소정당에 정당투표를 할 경우, 이 유권

자의 두 표는 각각 지지 정당 후보의 의석 확보와 군소정당의 비례석 확보에 공헌한

다. 넷째, 유권자가 지역구에 강한 지지 정당 후보에 투표하고 지지 정당의 위성정당

에 정당투표를 할 경우, 이 유권자가 행사한 두 표는 지지 정당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

석 확보에 모두 공헌한다. 즉 모정당과 위성정당에 분할투표를 행사한 네 번째 유권

자의 표는 일괄 투표를 행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권자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의 의석 확보에 두 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준연동형 제도에서의 

의석 배분 결과는 병립형 제도에서의 의석 배분 결과와 같아진다(Bochsler, 2012; 

Elklit, 2008). 문우진과 김명철(Moon and Kim 2025)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이 병립형 선거제도로 치러졌을 때의 의석 배분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한 결과, 두 주요 정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한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초래된 의

석 배분 결과는 병립형 선거제도로 치러졌을 때의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선거가 병립형 선거제도로 치러졌다면 두 선거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결과보다 1석을 더 얻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1석

을 덜 얻는다. 이처럼 위성정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의석 보상 메커니즘을 무력화

시킨다면, 병립형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선거제도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편법을 선택한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정도를 

걷는 정당에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인 가치는 모든 행위자에 규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 

선거제도와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반칙을 사용하는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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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성정당 방지 방안의 실효성

21대 총선 결과 위성정당이 출현하여 병립형 선거제도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

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22대 총선 전에 다양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위

성정당 방지법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대 정당의 비례대

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정수(253개)

의 50%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의무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47개)의 

50%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강민정･

이탄희･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모정당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모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으므로 

모정당에 던진 정당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하지 않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2년 이내에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50% 감액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위성정당 방지 방안들은 위성정당 창당을 억제하기 어렵다. 첫째, 모정당과 

위성정당 모두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방안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드는 정당은 이러한 의무 규정을 따르면서 지지자에게 후보 표는 모정

당 후보에게 행사하고 정당 표는 위성정당에 행사하도록 지시하면 된다. 둘째, 비례

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모정당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포함하는 안의 경우, 지지자에

게 모정당이 투표용지에 올라가더라도 위성정당에 정당 표를 던지도록 지시하면 된

다. 일부 지지자가 모정당에 정당 표를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수의 알려지지 않

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모정당에 던져지는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위성정당을 

만들 정당에 국고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법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심상정 

의원 안의 경우, 모정당과 위성정당 모두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형식적으로 

5명씩 추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의 합

당을 국고 보조금 삭감으로 처벌하는 이탄희 의원 안에 대해서는 모정당과 위성정당



30 현대정치연구 | 2025년 봄호(제18권 제1호)

이 합당하지 않고 두 정당으로서 행동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인으

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법 57조 2항 4호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하지 않고 별개의 정당 자격으로 안

건조정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1인 2표 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은 

없다(Bochsler 2014).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다수 국가는 연동형 선거제도의 제

도적 결함이 노출되자 결국 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 선

거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자 2010년 병립형 선거제도를 다시 채택하였다. 이탈리아

는 1994년에 도입한 차감제에서 미끼명부 문제가 발생하자, 2005년에 제1당에 의

석 보너스를 주는 비례제를 채택한 후, 2016년에 1인 1표 병립형을 채택했다. 알바

니아는 전략적 분할투표 문제가 초래되자 2008년에 명부 비례제를 도입하였다. 레소

토는 2007년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자 2012년에 1인 1표 MSV를 채택하였다. 

Ⅴ. 한국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주요 쟁점과 개혁 방안

1. 선거제도 개혁 논의

정치권과 학계는 여야 간 적대 정치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초래되는 입법적 

교착의 원인으로 양당 지배체제를 지목하였다. 문우진(2021)은 거부권 행사자 분석

을 통해 다수결 입법 규칙을 사용하는 양당 대통령제는 책임정치에 가장 유리하나, 

소수를 보호하기 가장 어렵고 정치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다수결 입법 규칙을 사용하는 다당제 대통령제에서 온건한 정당이 

중추 정당(pivotal party)의 지위를 차지할 경우, 입법적인 교착은 해소되고 온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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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결과가 산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온건한 정당이 중추 정당의 지위

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비례성을 가진 선거제도는 정치 양극화 억제와 입

법적 교착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표 3>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리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위

성정당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건이나 제안하였다. <표 3>은 대부분의 개정안이 양당 지배체제를 약

화하기 위한 당간 차원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건의 준연동형 선거

제도 개혁안과 1건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석을 최소 75석에서 150석까지 늘리도록 

설계되었다. 이보다 비례성이 더 높은 연동형 선거제도와 비례제 개혁안이 각각 2건

과 3건이 발의되었다. 전국구 의석수를 47석으로 유지한 전재수 의원 안도 지역구 

후보를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당내 차

원에서 시민사회의 대리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동기를 가진 의원을 선발하는 것

이다. 대리인인 정치인이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당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도 두 주요 정당의 파벌 경쟁에서 탈락한 정

치인이 창당한 정당이나 유력인사가 급조한 인물정당 또는 영호남 외의 지역에 기반

을 지역 정당들로 구성된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 이후 형성된 군소

정당은 대부분 이러한 정당이었다.

I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구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의 순

위를 폐쇄적으로 결정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내 차원에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산

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내 후보를 선발하는 한국 정당 역시 당내 의사결정이 위

계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윤왕희 2022; 이동윤 2020; 전용주 2010). 공

천이 폐쇄적, 파벌적,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정당에서는 주로 공천권자의 승인을 

얻은 전현직 정치인, 국가 관료, 법조인, 교수와 같은 정치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정치

적 충원이 이루어진다(김기동 등 2018; 문우진 2021; 전용주 2012). 이러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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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진입한 정치엘리트 출신 의원들은 시민사회 집단의 대리인 기능을 수행

하기보다 의원직 유지를 위해 지도부에 충성하고 정쟁에 집중한다. 한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정책경쟁의 실종이나 정치 양극화 같은 현상들은 정당과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기능에 태만한 의원이 권력 투쟁에 집중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내 차원 

개혁 논의는 의원의 개인 책임성과 정책 대변 동기를 촉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표 3>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선거제도 개혁안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선거

공식

선거

제도

행사 

표

상위 

선거구 

(의원수)

하위선거구 하위/상위

의원 수

(의원정수)

명부

유형크기
의석

배분

전재수

(18595)

준

비

례

제

공

식

전국구

준연동 

1인

2표

전국구

(47) 기본 4~9

농어촌 3

단기

비이양

253/47

(300)

폐쇄

(공천)

이탄희

(18586)

전국구

(77)

253/77

(330)

민형배

(19432)

권역별

준연동

6개 권역 

(15~43)

1
단순

다수제

150/150

(300)

김영배

(18328)

6개 권역 

(11~32)

220/110

(330)

최인호

(19743)

6개 권역 

(7~22)

225/75

(300)

윤호중

(19784)

6개 권역 

(11~22)

225/75~

150/150

(300)

김두관

(17155)

6개 권역 

(5~15)

253/47

(300)

부분

(공천)

이상민

(17732)

전국구+

권역별 

준연동

전국구(46) 

시도 권역

(2~30)

4~5
단기

비이양

127/127/

46(300)

폐쇄

(공천)

김종민

(19433)

권역별 

병립형

15개 권역

(5~15)
1

단순

다수제

150/150

(300)

개방

(공천)

고영인

(19948)
비

례

제

권역별

연동형

6개 권역 

(8~22)
1

단순

다수제

253/77

(330)

폐쇄

(공천)

이은주

(19375)

전국구

연동형

전국구

(120)
1

단순

다수제

240/120

(360)

폐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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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장 우측 열은 상･하위 선거구에서 사용하는 명부의 유형을 나타냄. 괄호 안의 내용은 하위 

선거구에서 사용하는 명부 유형을 나타내며, “공천”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을 의미함.

<표 3>은 일부 법안이 당내 차원의 개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4개 법

안 중 9개 법안은 지역구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고 폐쇄 명부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

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으나, 3건은 개방 명부를 제안하였고 1건은 부분 개방 명부

를 제안했다. 부분 개방 명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체코 공화국, 그리스, 슬로베니아와 같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

들이 채택해 온 명부 유형이다. 부분 개방 명부에서 유권자는 후보 또는 정당에 1표

를 행사하고, 일정한 당선 기수를 충족시킨 후보는 자력으로 당선된다. 자력으로 당

선되지 못한 후보는 자력 당선 후보의 잉여표와 정당 표를 합산한 표를 정당이 정한 

후보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따라서 부분 개방 명부에서는 자력 당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배정받은 후보가 잉여표와 정당 표를 이양받아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부분 개방 명부를 고안한 이유는 폐쇄 명부와 개방 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이다.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순위를 정하는 폐쇄 명부에서 후보들은 정당에 충성하

면 높은 순위를 배정받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지역 대표성과 개인 책임성이 약해진

다. 반면 자력 당선이 가능한 개방 명부에서는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선거

공식

선거

제도

행사 

표

상위 

선거구 

(의원수)

하위선거구 하위/상위

의원 수

(의원정수)

명부

유형크기
의석

배분

이탄희

(19800)

공

식

권역별

준연동

비례제

1인 

3표

5개 권역

(7~18)

기본 4~5

광역 6~7

농어촌 1~3

비례제
253/47

(300)

폐쇄 

(개방)

김상희

(19107)

병립형

비례제

전국구 

(47)

도시 5~10

지방 3~5
비례제

253/47

(300)

폐쇄

(개방)

박주민

(19140)

전국구

조정의석

비례제

비례조정

전국구

(47)

6~11 비례제
253/47

(300)

폐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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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므로 개인표를 추구하게 되고 정책 대변에 소홀하게 된다. 

부분 개방 명부는 개방 명부와 폐쇄 명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이다. 부분 개방 명부에서는 높은 순위를 배정받는 것과 후보의 개인 표를 얻는 것이 

모두 중요하므로, 당론을 따르면서 지역구민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혼합형 선거제도와 부분 개방 명부 비례제 모두 당내 차원에서 초래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개인주의적 의원과 정파적

인 의원을 혼합하여 이들의 행태를 평균화시키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한

다. 반면, 부분 개방 명부 비례제는 의원에게 지역을 대표할 동기와 정당에 충성할 

동기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한다. 경험 연구들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서로 이질적인 의원들의 특성이 평균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Kulishech and Crisp 2001; Katz 2006; Reed and 

Thies 2001). 

한국의 사례 역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의원이 중간적인 행태로 수렴하지 않는다. 

2023년 12월 7일에 개정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2장 3절 90조 3항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

의 전문가”가 골고루 배분되게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23년 11월 

23일에 개정된 국민의힘 당헌 제6장 83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추천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비례대표 의원의 전직을 분석한 

문우진(2021)에 의하면, 직능집단 의원과 정치엘리트 의원의 비율은 1：5.1로 나타

나 비례제가 직능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운영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당에서는 공천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윤왕희 2022; 이동윤 2020; 전용주 2010). 전용주(2010)

에 의하면, 한국 정당은 지역구 후보의 심사 및 최종 선정 권한을 중앙당 지도부가 

지명한 당 기구가 가지고 있고, 비례대표 후보의 후보 선발 및 순위 결정 역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하여 최고 위원회에 추천한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

표 후보 선발을 정당 지도부가 모두 결정하는 한국에서는 두 종류의 의원의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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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이지 않고 모두 정파적이고 당론을 따른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책 대변 기능에 

집중하기보다 임기 후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 지도부 입장을 따라 정쟁에 몰

두한다. 

전술한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은 당간 차원에서 온건한 다당

제를 산출하고 당내 차원에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온건한 다당제가 형성되어 중도 정당이 의제 설정자

의 지위를 얻게 되면 좌우에 있는 두 주요 정당이 초래하는 대결 구도가 해소되고 

중도 정당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 당내 차원에서 정책 대변 동기가 강한 

의원이 선발되면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가 강화되고, 양 진영의 정치엘리트가 권력 

유지를 위해 전개하는 적대 정치가 억제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거제도가 온건한 다

당제 산출과 대리인 문제 억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가?

2. 개혁 방향

1) 당간 차원 개혁 방향

혼합형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와 초비례제가 초래하는 당간 차원에서 초래하는 극

단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두 제도를 혼합한다. <표 3>에서 보여주었듯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10건이 의석 연동 보상 체제를 제안하였

다. 그러나 의석 연동 보상 체제는 위성정당 출현을 촉진하여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다. I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 정당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의 차이가 

심한 국가에서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면 지역구 의석수만큼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간 차원에서 의석 연동 보상 체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선거제도가 있다면, 위성정당을 출현시키고 막대한 초과의석을 발생시키는 

의석 연동 보상 체제가 아닌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간 차원에서 정부 책임성을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비례성을 크게 저하하지 않는 

결과는 단순 비례대표로도 얻을 수 있다. 캐리와 힉스(Carey and Hix 2011)는 정부 

책임성과 비례성의 관계는 역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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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선거구 크기의 증가는 정부 책임성을 약화하는 것에 비해 비례성을 급격하게 

개선한다. 캐리와 힉스(Carey and Hix 2011, 393)는 1945년에서 2006년 사이의 

609번의 선거를 분석한 결과 비례성이 최대한 실현되면서 유권자들이 정부에 책임

성을 물을 수 있는 “최적점(sweet spot)”이 4인에서 8인을 선발하는 선거구라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단순다수제를 선거구 크기의 중간값이 4에서 6 사이인 비

례제로 교체하면, 불비례성은 8%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선거구 크기

의 중간값이 4에서 6 사이인 비례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는 노르웨이다. 19개 선

거구 중 13개 선거구에서 4명부터 9명까지 선발하는 노르웨이에서는 사회주의 좌파 

정당(Socialist Left Party), 노동당(Labour Party), 중앙당(Centre Party),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진보당(Progress Party)이 좌에서 우로 배열된 온건한 다당

제를 형성하고 있다. 2021년 총선에서 실효 의회 정당의 수는 5.56으로 계산되었으

며, 중도좌파인 노동당과 중도 정당인 중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표 4>는 각 권역을 4인에서 9인을 선발하는 중대 선거구들로 분할한 권역별 비례

제에서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에 배분할 의석을 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정당 득표

율을 이용해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이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평

균적으로 6명 정도를 선발한다. 시뮬레이션에서 21대 총선 결과를 이용한 이유는 21

대 총선에서 봉쇄조항을 충족한 세 군소정당의 득표율이 다양하므로 이들 정당의 득

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의

당, 국민의당, 열린우리당은 각각 9.67%, 6.79%, 5.42%를 얻었으므로, 평균적으로 

6인을 선발하는 선거구를 가진 비례제에서 이 정도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어느 정

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 각 정당이 권역에서 얻은 

의석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먼저 헤어(Hare) 방식을 이용해서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곱한 값의 정수와 나머지 크기의 순서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정당들이 얻은 의석을 계산한다. 다음은 각 정당이 권역 내 

여러 선거구에서 얻은 의석을 합해서 해당 권역에서 얻은 의석수를 계산한다.

<표 4>는 한 선거구에서 평균적으로 6명 정도를 선발하는 권역별 비례제가 상당히 

비례성이 높은 의석 배분을 초래하면서도 초비례제와는 달리 다수의 소규모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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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난립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비례성을 나타내는 갤러거 지

수(GI: Gallagher Index) 값은 4%로 상당히 비례적인 의석 배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비교하면, 두 주요 정당의 득표율

과 의석률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0.9%의 

상대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은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얻었으나, 6.1%의 상대 

득표율을 얻은 열린우리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더 적은 의석을 얻었다. 이와 같은 의

석 배분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비례성이 가장 높은 헤어(Hare) 의석 배분 방식에서

도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선거구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예컨대, 6명을 선발하는 선거구에서 10%를 얻은 정당은 득표율에 선거구 크기

를 곱한 값이 0.6이나, 6%를 얻은 정당은 이 값이 0.36에 불과하다. 따라서 6%를 

얻은 정당이 나머지 크기에 따라 1석을 얻을 가능성은 10%를 얻은 정당에 비해 현저

히 낮다. <표 4>는 열린우리당이 6% 정도를 득표했을 때 인천과 대전의 9인 선거구

에서만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 선거구에서 

6인 정도를 선발하는 권역별 비례제가 초비례제와 달리 5% 내외의 득표를 하는 군소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4> 4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 권역별 비례제에서의 의석 배분 시뮬레이션

권역 선거구 크기와 선거구 수
미래

통합당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

당

열린

민주당
합

서울
8인 선발 선거구 6개

7인 선발 선거구 1개

36.7%

20 (36.4)

36.8%

21 (38.2) 

10.8%

7 (12.7) 

9.2%

7 (12.7) 

6.5%

0 (0.0) 

100.0%

55 (100) 

인천
8인 선발 선거구 1개

9인 선발 선거구 1개

35.0%

6 (35.3) 

38.6%

6 (35.3) 

13.2%

2 (11.8) 

7.5%

2 (11.8) 

5.8%

1 (5.9) 

100.0%

17 (100) 

경기
8인 선발 선거구 9개

7인 선발 선거구 1개

35.0%

29 (36.7) 

38.7%

30 (38.0) 

11.6%

10 (12.7) 

8.1%

10 (12.7) 

6.6%

0 (0.0) 

100.0%

79 (100) 

강원
5인 선발 선거구 1개

4인 선발 선거구 1개

44.4%

4 (44.4) 

32.7%

3 (33.3) 

11.0%

2 (22.2) 

6.6%

0 (0.0) 

5.2%

0 (0.0) 

100.0%

9 (100) 

대전 9인 선발 선거구 1개
36.2%

3 (33.3) 

37.8%

3 (33.3) 

11.0%

1 (11.1) 

8.9%

1 (11.1) 

6.1%

1 (11.1) 

100.0%

9 (100) 

충북
4인 선발 선거구 1개

5인 선발 선거구 1개

41.1%

4 (44.4) 

35.0%

3 (33.3) 

11.7%

2 (22.2) 

7.0%

0 (0.0) 

5.3%

0 (0.0) 

100.0%

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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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 4>의 선거제도는 수도권과 도시 선거구에서 대부분 7인부터 9인까지 선발하고, 농어촌 지역

에서는 대부분 4인에서 5인을 선발한다. 각 칸의 퍼센트는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이 권역에

서 얻은 득표율의 합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이 차지하는 비율, 즉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 간의 상대 득표율을 의미한다. 각 칸의 하단 좌측에 있는 숫자는 각 정당이 권역에

서 얻은 의석수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정당의 권역에서 얻은 의석 비율을 나타낸다. 

<표 4>의 분석 결과는 한 선거구에서 6인 정도를 선발하는 권역별 비례제가 다당

체제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당간 차원에서 효율적인 체제, 즉 다당체제에서 여러 정

당이 두 진영으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는 체제(Shugart 2002)를 산출한다는 사실

권역 선거구 크기와 선거구 수
미래

통합당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

당

열린

민주당
합

충남

세종
5인 선발 선거구 3개

38.7%

6 (40.0) 

36.4%

6 (40.0) 

11.4%

3 (20.0) 

7.7%

0 (0.0) 

5.7%

0 (0.0) 

100.0%

15 (100) 

광주 8인 선발 선거구 1개
3.7%

0 (0.0) 

70.0%

6 (75.0) 

11.3%

1 (12.5)

5.6%

0 (0.0)

9.4%

1 (12.5)

100.0%

8 (100)

전북 5인 선발 선거구 2개
6.6%

2 (20.0) 

64.5%

6 (60.0) 

13.8%

2 (20.0) 

4.7%

0 (0.0) 

10.4%

0 (0.0) 

100.0%

10 (100) 

전남
5인 선발 선거구 1개

6인 선발 선거구 1개

4.9%

0 (0.0) 

71.1%

8 (72.7) 

11.3%

2 (18.2) 

4.6%

0 (0.0) 

8.2%

1 (9.1) 

100.0%

11 (100) 

제주 4인 선발 선거구 1개
31.8%

1 (25.0) 

40.1%

2 (50.0) 

14.5%

1 (25.0) 

6.6%

0 (0.0) 

7.0%

0 (0.0) 

100.0%

4 (100) 

대구 7인 선발 선거구 2개
61.5%

8 (57.1) 

18.2%

2 (14.3) 

7.2%

2 (14.3) 

9.7%

2 (14.3) 

3.4%

0 (0.0) 

100.0%

14 (100) 

경북 5인 선발 선거구 3개
64.6%

10 (64.6) 

18.4%

3 (18.4) 

7.4%

1 (7.4) 

6.3%

1 (6.3) 

3.3%

0 (0.0) 

100.0%

15 (100) 

부산
7인 선발 선거구 1개

6인 선발 선거구 2개

48.4%

9 (47.4) 

31.5%

6 (31.6) 

8.1%

3 (15.8) 

6.9%

1 (5.3) 

5.1%

0 (0.0) 

100.0%

19 (100) 

울산 7인 선발 선거구 1개
45.4%

3 (42.9) 

30.7%

2 (28.6) 

11.8%

1 (14.3) 

7.1%

1 (14.3) 

5.0%

0 (0.0) 

100.0%

7 (100) 

경남
5인 선발 선거구 3개

4인 선발 선거구 1개

50.1%

8 (42.1) 

28.7%

7 (28.6) 

10.5%

4 (21.1) 

6.1%

0 (0.0) 

4.6%

0 (0.0) 

100.0%

19 (100) 

합
선거구 크기 평균: 5.6

선거구 크기 중간값: 7

38.0%

113 (37.6) 

37.4%

114 (37.9) 

10.9%

44 (14.7) 

7.6%

25 (8.3) 

6.1%

4 (1.5) 

100.0%

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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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표 4>는 또한 이 선거제도가 지역 집중적 의석 배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5석을 확보할 수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호남 전체에서 2석만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때

문에 초래되었다기보다 미래통합당이 광주･전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5%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호남에서 12% 내외의 득표율로 호남에 할당된 총 29석의 

17.2%에 해당하는 5석을 얻었다는 <표 4>의 분석 결과는 미래통합당도 이 정도의 

득표를 얻는다면 호남에서의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이 어느 정도 약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 당내 차원 개혁 방향

<표 3>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탄희 의원, 김상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선거구당 4인에서 8인을 선발하는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개혁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의원 안은 당간 차원에서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

나, 이탄희 의원은 폐쇄 명부를 제안하였고 김상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개방 명부

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탄희 의원 안은 중앙집권적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김상희 

의원 안과 박주민 의원 안은 개인표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 의원 안이 

부분 개방 명부와 결합하면, 당내 차원에서 폐쇄 명부와 개방 명부가 초래하는 극단

적인 결과를 완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 개방 명부는 폐쇄 명부

와 개방 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부분 개방 명부에서는 높은 

순위를 배정받는 것과 후보의 개인 표를 얻는 것이 모두 중요하므로, 의원에게 유권

자와 유대를 강화할 동기와 정당에 충성할 동기를 동시에 부여한다. 선거구 크기의 

중간값이 4에서 6 사이인 비례제에서 부분 개방 명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노르웨이다.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 개방 명부를 도입

함과 동시에 직능대표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토대에 



40 현대정치연구 | 2025년 봄호(제18권 제1호)

기반을 두지 않은 한국 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기능에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물 중심의 사당화된 정당구조를 형성하였고, 정치엘리트의 권

력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윤왕희(2022)는 한국 비례대표 의원이 직능대표성

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천에서 우대하도록 규정된 사회

집단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스스로 후보자를 정하고 당에 그 사람의 공천을 요청하

는 형태가 아니라 중앙당이 필요로 하는 혹은 중앙당의 특정 실세와 인연이 있는 사

람이 개별적으로 선택되는 형태였다.” 이처럼 중앙당이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후

보 공천을 독점하면,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 집단들이 직접 자신을 대변할 후보를 지지 정당에 추천하

여 시민사회 추천 후보와 정당 추천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당내 후보 선발 방식이 

민주적이면서 정당과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문우진 2021).

Ⅵ. 결론

본 논문은 혼합형 선거제도가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모두 지닌 일거양득의 체

제인가라는 레이파트(Lijphart 1984)의 질문을 검토하였다. 다수제와 비례제가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서 초래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혼합형 선거제도가 완화한다는 슈

거트(Shugart 2001)의 주장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의 완

화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여섯 종류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가진 제도적 

특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서로 다른 혼합형 선거제도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혼합형 선거제도는 극단적인 체제와 더 가깝다. 

둘째, 서로 이질적인 두 종류의 의원을 혼합한다고 해서 완화효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당간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 의석 배분 방식과 선거구 크기 및 지역구 의석

과 비례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당내 차원에서의 완화효과는 명부 유형과 투표 

방식 및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1인 2표 의석 연동 보상 체제와 차감제

는 위성정당이나 미끼명부의 출현을 촉진하며, 다수제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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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

본 논문은 극단적인 선거제도의 결과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선거제도를 평

가하는 슈거트의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평가한다. 선거제도의 유용성은 

서로 다른 국가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문우진(2019)에 의하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나 책임정치가 약

한 국가에서는 양당제를 산출하는 다수제가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가에서는 다당제를 산출하는 비

례제가 적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적대적인 두 주요 정당의 비타협적인 반목으로 

입법적 교착이 만연하고, 국회의원은 시민사회의 대리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정쟁

에 몰두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선거제도 개혁은 당간 차

원에서 온건한 다당제를 산출하고 당내 차원에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정당과 시

민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극단적인 선거제도가 당간 차원과 당내 차원에서 초래하는 결

과를 완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 공식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다수의 경험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완화효과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극단

적인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결과는 서로 다른 선거 공식을 조합하지 않고도 완화될 

수 있다. 당간 차원에서 비례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4인에

서 8인을 선발하는 비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Carey and Hix 2011, 393). 당내 

차원에서 개인 책임성과 정당 결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분 개방 

명부 비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명적인 단점이 많은 의석 연동 보상 체제

보다 4인에서 8인을 선발하는 선거구로 구성된 부분 개방 명부 비례제가 온건한 다

당제를 산출하여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개인 책임성과 정당 결속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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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Produces the Best of Both Worlds?

Woojin Moon ┃ Professor of Ajou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e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theoretical arguments for discussing electoral 

system reform in South Korea. First, mixed electoral systems that combine plurality 

and proportional formulas do not necessarily moderate extreme outcomes in the 

interparty and intraparty dimension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in the interparty 

dimension vary depending on the seat allocation method, district magnitude, and the 

ratio of district seats to proportional seats, while the moderating effects in the intraparty 

dimension depend on list types, voting methods, and district magnitude. Third, the “seat 

linkage compensation system” produces overhang seats and promotes the emergence of 

satellite parties and strategic split voting, undermining the fundamental value of 

electoral systems, namely, equality of votes. Fourt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relatively small electoral districts produces a moderate multiparty system, 

and an ordered open list promotes both individual accountability of representatives and 

party cohesion, making it favorable for mitigating the agency problem.

keywords ┃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moderating effect, overhang seat,

satellite party, moderate multiparty system, agency problem


